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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본에서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고령자 케어의 수준 및 

그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자학대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筒井等, 2002), 2006년 고령자학대의 방지, 고령

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高齢者虐待の防止, 高齢者の養護者

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이하, 고령자학대방지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쳤

다.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은「고령자의 존엄유지 및 학대예방」을 최종목

적으로 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존엄유지를 위한 핵심기준이라 할 수 있는 학

대 정의의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다(萩原,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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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村, 2012）. 예를 들어, 萩原는 고령자학대방지법의 목적과 이념이 불명확

하고 학대의 종류를 단순히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또, 후생노동성의 학

대방지 매뉴얼도 긴급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모호하다는 점을 과제로 보고한 바 있다. 中村는 학대방지법이 학

대의 본질을 규정하지 않고 5가지의 학대행위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레

이존(gray zone)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학대방지법에서 누락되고 있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고령자의 존엄유

지와 학대예방에 있어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실효성마저 의심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萩原, 2009). 이러한 학대정의의 불확실성의 문제는 

일본은 물론이고 해외의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

이다.

  Tatara(1995)는 고령자학대의 정의와 분류가 각 나라별, 법률별, 연구자별

로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일치된 학대정의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고령자학대의 정의가 없고, 따

라서 각 나라별 학대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주

장한다(Decalmer et al., 1993；Bonnie et al., 2003).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령자학대 정의는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정의이다2). WHO(2008)는 고령자학

대를“일회적 혹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 적절한 행위의 결핍, 신뢰관

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고령자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WHO의 정의는 고령자 학대연구를 위한 학대정의의 국제기준을 제시하

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가해자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사

람으로 한정하고 있고‘적절한 행위의 결핍’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

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 제시한 정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

적인 방법(예를 들어, 현장에서의 활용방법)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06년에 제정된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3)에서도 공통

2) WHO의 고령자학대 정의(http://en.wikipedia.org/wiki/Elder_abuse#cite_note-1, 　  
2015.4.22.).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등이 있음. 

3)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제2조)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양호자(養護者, carer,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와 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신체적학대, 방임, 심리적학대, 성적학
대, 경제적학대의 5가지 유형으로 고령자학대를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학대를 고령자의 
신체에 외상(外傷)이 발생하고 혹은 발생될 염려가 있는 폭행을 가한 것, 방임을 고령
자를 쇠약하게 하는 현저한 감식 혹은 장시간의 방치, 돌봄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것. 
심리적학대를 고령자에 대한 현저한 폭언과 현저한 거절적 대응, 그 외 고령자에게 현
저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행하는 것, 성적학대를 고령자에게 외설행위를 하는 
것, 경제적학대를 고령자의 친족 및 주 돌봄자가 당해 고령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
하는 것, 그 외 해당 고령자로부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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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임을“고령자를 쇠약하게 하는 현저한 감

식(減食) 혹은 장시간의 방치, 돌봄을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현저한 감식’이 어느 정도의 감식을 말하는 것인지‘장시간

의 방치’가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것인지 그 내용과 범위가 애매하다. 한편, 

심리적 학대를“고령자에 대한 현저한 폭언과 현저한 거절적 대응”으로 정의

하고 있고 이 역시‘현저한’의 범위와 수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내용

과 범위가 추상적이다. 

 또, 법률상의 고령자학대 정의는 그레이존(gray zone)에 해당하는 인권침해

행위나 부적절한 케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없고(山田, 2008), 이는 학대

예방 및 학대방지법 본래의 목적(고령자의 존엄유지)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 더구나 渡部(2008)는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학대의 본질

에 대한 내재적 개념, 다시 말해 학대의 총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

의하지 않은체 외재적인 학대의 개념(학대의 유형화)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

적한 바 있다.  

  이처럼 모호하고 불확실한 고령자학대방지법의 정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정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학대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및 예방책을 강

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萩原, 2009). 둘째, 공통된 학대인식의 형성을 방해

하므로 전문가마다 서로 다른 개입이 이루어지고 공통된 대응책 마련이 어렵

다(Kosberg et al, 2003; 萩原, 2009). 셋째, 증거가 남기 쉬운 신체적 학대

를 중심으로 고령자학대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학대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된다(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等, 2008). 이와 같이 학대

정의의 불확실성과 추상성의 문제, 학대의 내재적 개념화(내재적 개념정의)의 

부재라고 하는 문제들은 고령자학대방지법은 물론 연구자들의 학대정의에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고령자학대를 

뜻하는 구체적인 개념과 정의에 대한 탐색 없이 연구자의 시점과 연구의 목적

에 맞춰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학대 분류를 사용해 왔고, 이는 오히려 학대연

구의 비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萩原, 2009).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대 정의를 구체화하려는 시도가 추진

되었다. 본 연구 역시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로, 먼

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일본의 고령자 학대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

고, 기존의 고령자학대 정의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즉, 무엇이 학대이며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 수 있는지 학대

다(http://law.e-gov.go.jp/htmldata/H17/H17HO124.html.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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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에 논의된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일본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고령자학대 연구는 학대 실태조사, 학대 인

식조사, 학대의 발생요인에 대한 조사들이 중심이 되어 왔고, 2014년 1월을 

시점으로 Cinii를 이용하여 검색한 학대정의와 관련된 총설적 연구는 加藤

(2000), 坂田(2001), 筒井等(2002), 萩原(2009), 中村(2012)의 연구에 불

과하다. 특히, 정의와 관련된 연구는 고령자 학대연구의 동향을 소개하거나 학

대정의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 부적절한 케어의 개념을 소개

하거나 학대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기존에 논

의된 학대정의의 내용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 비교하거나 비판적으로 고

찰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테마틱 레뷰(systematic review)의 연구방법론

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현재까지 사용된 고령자학대 정의에 관한 내용과 특징

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고령자 학대 정의를 위해 필요로 한 과

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시스테마틱 레뷰(大木, 2013)는 체

계적인 총설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완결된 하나의 성과물(논문)

이며 주된 목적은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얻는 

것, 학술적인 도달점을 구체화하는 것, 자료를 통합하고 현재까지 거론된 에비

던스(evidence)를 요약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방법은 양적연

구, 질적연구와 동등한 과학적 연구방법의 하나라고 본다(大木, 2013). 

Ⅱ．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를 둘러싼 논쟁

  일본에서는 2006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고령자학대에 대한 실

태조사가 매년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도 고령자학대의 방지, 고령자의 양호자(養護者)4)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실태조사 (平成24年度 高齢者虐待の防止, 高齢者の養護者

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対応状況等に関する調査結果)」를 살펴보면 

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고령자학대가 15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건(2.6%)이 

증가하였고, 가정 내 학대의 경우 15,20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397건

(8.4%)이 감소했다(厚生労働省, 2013).  

4) 「양호자(養護者)」는, 고령자를 실제로 양호(케어)하는 사람을 뜻하며, 개호시설종사자(養介
護施設従事者) 이외의 사람을 뜻함(高齢者虐待防止法 第２条２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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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방지법의 학대 정의 및 분류에 근거하여 집계된 일본의 고령자 학대의 

실태는 가정 내 학대와 시설 내 학대 모두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심리적 학대 순이었다. 반면 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

等(2008)은 학대방지법의 5가지 학대유형 외에 신체구속을 포함해 고령자학

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신체구속은 법률상의 학대로서 명확히 기술

되어 있지 않지만 학대에 준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를 보면 심리적 학대의 유형이 가장 높고 이어서 신체적 학대, 방임, 신체구속

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학대 정의에 따라 그 실태가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Valentine(1984)은 정의의 초점 및 제한점이 법적인 측면, 의학적 측면, 

사회사업적 측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이소희 1988: 21의 

재인용). 다시 말해,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한 학대조사는 법 규정에 근거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고의적인 가해자의 행위(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학대

의 실태를 집계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신체적 학대의 비율이 

결과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山田, 2008). 반면 認知症介護研究

研修仙台センター等은 학대를 사회사업적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따라서 신체적 학대 보다 보편적으로 발생이 용이(用意)한 심리적 학대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

법에 정의된 고령자 학대는 그 범위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우국희

(1999)가 언급한 것처럼 학대를 신체적 학대 같이 매우 극한적인(특수한) 행

위로 과장해서 이해할 가능성을 높인다.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고령자학대로 

집계되지 않은 무수한 학대적 행위, 인권침해행위가 잠재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보고되고 있는 고령자학대의 실태와 현실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는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대적 행위 등을 보다 현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신체적학대나 

심리적학대 등 제한적인 학대행위를 나타내는 고령자학대(abuse)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武田, 2010; 中村, 2012).   

학대 정의가 협소하면 첫째, 학대의 발생률을 과소평가하게 된다(渡部, 

2008). 둘째,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학대적 행위를 간과하게 되며 이는 학대

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과 동일하다(中村, 2012). 셋째, 협소한 학대 정의는 

학대발생에 대한 증거를 필요로 하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비신체적 학대

의 경우, 관계갈등이나 질병의 문제로 간주되기 쉽다(James et al., 2010). 

  萩原(2009)는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의 학대정의에는 여타 아동학대방지

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학대는 인권침해”라고 하는 규정이 

없고, 목적 및 대응책의 관계 역시 불분명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平田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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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처럼 고령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서 광의의 정

의(신체적, 심리적, 방임, 경제적, 성적학대 외 인격적 학대를 포함)와 협의의 

정의를 뜻하는 2단계의 정의를 설정할 것을 주장한다.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

하는 경우는 광의의 개념으로, 강제권한을 행사해야 할 경우는 협의의 개념으

로 학대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武田(2010)는 학대라는 용어 대신“부적절한 처우”라고 하는 상위개

념을 설정한 뒤“학대, 방임, 그 외(고령자의 존엄을 상처 입히는 행동들)”의 

하위 카테고리를 제시하는 형태로 정의의 불명확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

다. 또 방임을 의도적 방임과 비의도적 방임으로 구분했다. 몇 몇 연구자는 방

임이라는 개념에 자기방임을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학대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

는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고령자학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우국희, 1999; Bonnie et al., 2003).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

나치게 광범위한 정의는 문제의 정확성을 결여시키고(Kosberg et al., 

2003),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하는(예를 들어 사기를 학대로 해석하는 등 다

른 일반 범죄와의 구별이 없어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中村, 

2012). 

  그렇다면 과연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시스테마틱 레뷰를 

이용한 문헌연구를 통해 학대정의의 내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학대정의의 발전적 방향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선행문헌 검색방법

  검색방법으로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가 운영하는 학술논문과 도서, 잡지 등 

의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Cinii(2014년 1월 기준)를 이용했다. 키워드로는

「고령자」「학대」「정의」를 사용하고 AND검색을 이용했다.「학대」와 유

사한 용어로「부적절한 관계」「부적절한 케어」「부적절한 개호」「maltre-

atment」「mistreatment」가 있다. 따라서 「학대」라는 용어 대신에「부적

절한 관계」「부적절한 케어」「부적절한 개호」「maltreatment」「mistre-

atment」를 이용해 추가 검색한 결과를 문헌검색 수에 합계했다. 예를 들어, 

「고령자」「학대」「정의」의 검색결과에「고령자」「부적절한 관계」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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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부적절한 케어」를 키워드로 넣어 검색한 결과를 추가했다. 또 

이렇게 검색한 문헌의 참고문헌으로부터 아래의 적격조건에 포함되는 문헌을 

추출해 추가 검토했다. 또 학술논문과 레뷰논문을 포함한 모든 문헌을 본 조

사의 검토대상으로 한다.

 

２. 문헌의 적격조건과 제외기준

　

  수집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살펴본 후 고령자학대 정의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학술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했다. 고령자학대가 아닌 아동학대•장애인 학

대에 관한 연구, 일본국내 이외의 해외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복된 문헌, 

연구보고서, 책은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부터 제외했다.  

３. 분석방법

　

  검토대상이 되는 문헌의 학대정의에 관한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각 문헌

들을 비교 분석했다. 먼저 大木(2013:76-85)의 시스테마틱 레뷰에 관한 문

헌통합의 순서를 참고로 각 연구의 연도별 추이에 따라 학대정의의 인용, 피

인용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분류, 정리했다. 이를 통해 학대 정의의 내

용 및 특징에 대한 시계열적 특성을 살펴보고 학대정의에 관한 연구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을 탐색할 수 있다.

Ⅳ. 연구결과

1. 대상이 된 연구의 선고과정

  연구대상이 되는 선행논문을 선별하기 위해 Cinii(2014년 1월 기준)에 

「고령자」「학대」「정의」라는 3개의 키워드를 넣고 AND검색을 실시한 결

과 24건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또 「학대」와 유사한 용어인 「부적절한 관

계」「부적절한 케어」「부적절한 개호」「maltreatment」「mistreatment」

를, 예를 들어「고령자」「부적절한 관계」혹은「고령자」「부적절한 케어」5)

5)「고령자」「학대」「정의」처럼 학대와 유사한 용어들을 「고령자」「부적절한 관계」
「정의」혹은 「고령자」「부적절한 케어」「정의」와 같이 세 개의　키워드로　동일하  

    게 조합해 키워드 검색을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정의」를 키워드에 포함시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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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조합해서 추가 검색한 결과, 새롭게 22건의 문헌이 추출되었다. 총 46

개의 문헌을 대상으로 「2. 문헌의 적격조건과 제외기준」을 적용한 결과 본 

연구의 검토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문헌은 17건이다. 제외된 문헌은 총 

29건으로, 14건은 고령자학대 정의와 관련이 없고, 9건은 학술논문이 아니었

다. 중복된 문헌은 6건이었다. 또 17건의 문헌에 인용된 참고문헌으로부터 학

대정의를 이용한 11건의 문헌이 추가로 선별되었으며, 총 28건의 문헌을 본 

연구의 최종 검토대상으로 선정했다. 

  고령자학대 정의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28건의 문헌6)을 주제별로 살펴보

면, 「고령자학대 정의에 관한 연구과제」13건,「고령자학대의 실태에 관한 

문헌」7건, 「고령자학대의 개입방법에 관한 문헌」4건, 「학대의 원인에 대

한 문헌」3건, 「연구방법에 대한 문헌」1건이었다.

２. 대상이 된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최종 검토대상으로 선별된 28건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최초로 

고령자학대를 소개한 것은 1987년의 金子의 「노인학대」였지만 학대의 실태

와 특징을 측정하는 등 실증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94년 田中의 조사이

며, 2000년부터는 고령자학대에 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8건의 문헌을 3가지 시기로 구분하면, 1995년에서 1999년까

지가 7건, 2000년부터 2005년까지가 8건,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가 13건이다. 

  연구디자인은 문헌연구가 20건, 양적연구가 6건, 질적연구가 2건이었다. 하

지만 「고령자」「학대」「정의」를 키워드로 문헌검색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하고 학대정의의 개념 및 범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문헌은 적었고, 주로 실

태조사나 학대의 발생요인·예방을 위한 지원책 등 학대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보였다.  

３. 일본의 고령자학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학대 정의」

　

  일본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령자학대 정의를 정리하기 위해 고령자학대 정의

를 언급하고 있는 28개의 문헌 중, 중복 사용된 학대정의를 중심으로 연도별

 추출되는 문헌이 0건이었으므로 「정의」를 제외한 두 개의 키워드(예를 들어,「고령
    자」「부적절한 관계」등) 로 조합한 뒤 추가문헌 22건을 추출했다. 

6) 본 연구의 검토대상이 된 28건의 문헌에 *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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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개념과 특징을 개관했다 <표 1>. 그리고 각 연구자별 정의의 특징을 중

심으로 3단계로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1) 고령자학대 개념 도입(1987년부터) 

  이 시기에 대표적인 고령자학대 정의로는 1987년 처음으로 일본에 고령자

학대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金子(1987)의 정의를 들 수 있다. 金子는 고령

자학대를 「당사자인 노인에게 이유 없이 견뎌내기 힘든 고통이 동반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를 통해 기존에는 학대로서 인식하지 못했던 고령

자에 대한 행동제한, 무시, 착취, 협박 등을 고령자 학대로서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사인 金子의 학문적 배경과 경험에 근

거해 고령자 학대의 분류가 정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학대 등 고령자

학대의 사회구조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은 선구적이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1994년 田中에 의한 학대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고령자 학대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하였다. 

2) 고령자학대의 5가지 유형과 학대유형의 다양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994년 田中는 고령자학대에 관한 기초연구로 평가되고 있는 최초의 고령

자학대에 관한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田中는 학대정의의 국제적 이해와 학

대연구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Wolf et al(1989)의 정의를 미조정해 사용하고 

있으며, 고령자학대를 ①신체적 폭력에 의한 학대, ②심리적 손상을 주는 학

대, ③성적폭력에 의한 학대, ④일상생활에 관한 돌봄의 방기, 거부, 태만에 의

한 학대, ⑤경제적 학대로 제시하고 있다.

  田中의 정의는 이후 많은 학대연구에서 사용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학대를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의 5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는데 잠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대의 대상을 신

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비의도적인 신체적 상처와 정신적 고통 등으로 한

정하고 있고 이는 매우 협소한 정의이다. 

  이후 高崎(1996), 大塩(1997), 寝たきり予防研究会(2002)에 의해 자기방

임 등의 학대분류가 추가되었고 각 연구자에 의해 새롭게 정의와 분류가 제시

되었다. 특히, 고령자의 존엄을 손상시키거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를 보다 넓은 의미의 고령자학대로 간주해야할 필요성(大塩, 1997；田中, 

1998；坂田, 2001；寝たきり予防研究会, 2002；上村等, 2003）이 제기되면

서, 점차 학대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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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대 정의의 법제화 이후, 학대방지법에서 대응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

    부적절한 케어에 대한 검토 (2006년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2006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되고 고령자학대 예방 및 대응

을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졌다. 고령자학대방지법에서는 고령자학대를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양호자(養護者)와 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 

방임,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로 정의하고 있고, 학대연구에 있어

서 5가지의 학대유형을 공식화(公式化)했다. 이 법률은 가정 내 학대와 개호

시설종사자에 의한 시설 내 학대를 학대의 발생장소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점

이 여타 정의와는 다르고 개호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학대를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고령자학대방지법의 학대정의는 생명과 관련한 긴급

한 경우만을 학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고, 개호자의 부담 및 친근한 인간관

계에 근거한 인권침해행위 등을 학대로 칭하는 것은 곤란하다(武田, 2010；

萩原, 2009；中村, 2012). 예를 들어, 전국규모의 대표적인 고령자학대 실태

조사를 행한 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等(2008)은 고령자학대방지법의 

정의(분류)에 「긴급한 경우 이외의 신체구속」을 추가하였고 학대방지법만으

로는 대응 불가능한 신체구속 등의 부적절한 케어에 관한 실태파악의 중요성

을 언급했다. 

  이처럼 2006년 이후 일본의 고령자학대에 관한 연구는 학대방지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그레이존(Gray zone)에 있는 부적절한 케어의 위해성에 주목

하고 있는 연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고령자학대：abuse」와「부적절한 

케어, 부적절한 취급：maltreatment」등의 의미가 유사한 용어를 병행해서 사

용했다(難波等, 2006；渡部, 2008；萩原, 2009；加賀谷等, 2010；武田, 

2010；中村, 2012). 이는 즉 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ター等이 언급한 것

처럼, 학대예방은 학대 행위만에 특화된 대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

다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을 병행함으로

서 결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학대정의 및 분류의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1)2)3)의 시기를 통

틀어 고령자학대 정의의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는데, 먼저 고령자학대는 가해

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점, 그리고 신체적, 정신

적 고통을 주는 가해행위를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다. 

차이점으로는 학대를 고령자학대방지법에서 정의된 신체, 정서적 학대를 뜻하

는 특수한 상황, 사건으로 파악하느냐 혹은 인권침해나 범죄행위와 같이 고령

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보편적인 생활상의 과제로 파악하느냐는 점이다. 

  또, 2006년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고령자 학대정의는 주로 

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대의 개념을 소개하거나 5가지의 학대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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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의도적 방임, 무의도적인 방임, 의도적자기방임, 

무의도적 자기방임(大塩, 1997; 寝たきり予防研究会, 2002)과 같이 학대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학대를 파악하려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

이 공통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2006년 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연구자들은 학대방지법을 통해 대

응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에 착목해 학대를 도덕적인 범죄행위, 고령자를 

배제하는 행위(杉井, 2007；萩原, 2009；中村, 2012)와 같이 다양한 시점에

서 보다 폭넓게 구조화하고 개념화하려는 작업을 실시했다는 점 역시 공통점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자학대에 관한 총체적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

는 문헌은 적었고 그 근원이 되는 학대의 개념, 범주 및 분류도 연구자에 따

라 다양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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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학대정의 학대분류 정의의 특징

金子
(1987)

▪당사자인 노인에게 이유 없이 견
디기 힘든 고통이 동반되는 것

▪신체적 것   
▪제공해야 하는 것을 제  
  공하지 않는 것
▪정신적인 학대
▪물질적인 것
▪사회적 학대
▪자기방임

▪고령자의 의식, 고령자가 그 상황을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학대해석
의 포인트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이 특
징적임. 또 학대를 상황 및 사례별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평가할 수 있음.
▪「이유없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동반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  
   은 추상적이며 그것이 구체적으
로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하기 힘듦.
▪臼井等(1999),金子等(2000),筒井

等(2002)의 연구는 金子의 정의를  
  인용함.

田中
(1994)

▪wolf et al(1989）의 정의를 사용.
▪고령자학대는 친족 등 주로 고령자

와 무언가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해 고령자에게 가해지는 행위로, 
고령자의 심신에 깊은 상처를 입히
거나 일상생활에 걸친  돌봄의 방
기, 거부, 태만에 의해 발생됨.

▪개호자의 몰이해, 무지에 의한 비
의도적 학대는 학대의 대상에서 
제외됨.

▪신체적폭력에 의한 학
대
▪심리적손해를 주는 학

대
▪성적폭력에 의한 학대
▪개호등 일상생활상에

의 돌봄의 방기, 거부, 
태만에 의한 학대
▪경제적학대

▪많은 학대연구에서 田中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고, 고령자학대를 신체
적학대, 심리적학대, 경제적학대, 
성적학대, 방임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음. 부적절한 환경에 관한 
시설 내 학대의 특수성을 학대정의
에 반영하지 않음.
▪大國等(1997), 臼井等(1999), 金
子等(2000), 筒井等(2002), 田中  

  (1995)의 연구에서 인용함.

高崎
(1996)

▪고령아메리카법（高齢アメリカ

法） 第144条를 인용.
▪학대는 의도적인 상해의 행사, 부

조리한 구속, 협박 혹은 잔혹한 벌
을 주는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신
체적 상처, 고통 혹은 정신적인 고
통을 초래하는 행위임.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정서적・심리적학대
▪방임・방치
▪금전적・물질적 착취
▪그 외：자학・자기방

임

▪노인학대를 의도적인 상해 혹은 잔혹한 
벌, 구속에 의한 행위로 그 대상을 한
정함. 따라서 학대정의가 매우 협소함.
▪高崎（1995a）, 高崎（1995b）, 
臼井等(1999), 谷口（2000）, 萩

原（2001）, 上村等(2002), 上村

等(2003) 은 고령아메리카법（高

齢アメリカ法）第144条를 인용.

大塩
(1997)

▪고령자학대・방임은①고령자의 생
활의 질을 유지하 는데 있어 타인
과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 ②생활
의 질은 신체・정신・심리・정서, 
사회생활면, 법률・경제면의 다양
한 영역에 해당된. ③그 결과, 생
활과 건강상태의 악화를 초래함. 
건강은 심신의 건강뿐 아니라 사
회적 건강(WELL-BEING)도 포
함됨. ④단순한 사고가 아니고 우
연히 발생한 것도 아님. ⑤일방적
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과거의 사건에 대한 교환적 형태
의 학대가 존재함.

▪신체적학대   
▪성적학대 
▪금전적・물질적학대 
▪언어적학대 
▪심리적학대 
▪의도적 방임 
▪무의도적 방임
▪의도적 자기방임 
▪무의도적 자기방임
▪그 외의 학대・냉랭한 

대우

▪고령자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학대라고 칭하고, 인권의 관
점에서 포괄적으로 학대를 파악하
려고 시도함. 학대를 생활의 관점
에서 검토하려는 점은 새로운 시점
이며 의미가 있음. 다만, 고령자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학대행위 
및 생활과제를 보다 현실적・실증
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자기방
임을 학대로 간주하는 이유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
함.
▪寝たきり予防研究会（2002）, 筒井

等(2002)의 연구에서 인용.

田中
(1998)

▪학대는 기본적인 인권의 억압・착
취임. 사회적 고립과 자유의 속
박・억압에 해당하는 행위, 자학 
혹은 자기방임도 학대에 포함됨.

▪신체적폭력에 의한 행위
▪성적폭력에 의한 행위  
▪심리적 상해를 주는 

행위
▪경제적 학대
▪개호등의 일상생활상의 

돌봄의 방기, 거부, 태
만에 의한 학대 
▪그 외

▪田中（1994）의 정의에 없었던 
자기방임（자학）을 추가함. 학대  
  를 인권침해, 억압 등으로 포괄
적으로 파악함. 

安部
(1999)

▪학대를 부적절한 케어라고 하고 
부적절한 케어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개인적학대가 아니라 고
령자를 재택에서 개호하고 있는 
가족의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함.

▪노인학대를 부적절한 케어라고 한 
것은 당시의 케어 수준을 생각    
 할 때 선구적이지만 가정 내 학
대에 한정해서 살펴봄.

<표 1> 일본의 고령자학대 연구에서 사용된 고령자학대 정의



일본의 고령자 학대 「정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任 貞 美…259

연구자 학대정의 학대분류 정의의 특징

坂田
(2001)

▪학대는 가정 내에서 직권을 남용하
고 가정 내 힘(권력)의 역전에 의
해 약자인 고령자에게 유형・무형
의 함(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기회를 이용해 신체적 및 심리적인 
고통을 주거나 방임(放任)하거나 
금전적․물리적 손상을 주는 것으로 
고령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
위임.

▪신체적학대   ▪심리적학대   ▪방임  ▪경제적학대▪성적학대▪자기방임

▪학대를 가정 내 학대로 대상을 
한정함.▪자기방임의 분류를 추가하는 의
미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음
（大塩의 과제와 동일）.

寝たき
り予防
研究会
(2002)

▪大塩의 분류를 이용함.▪학대는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이며 그 결과로서 고령자
가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존엄을 확
보하지 못한 상태.

▪신체적학대 ▪성적학대▪언어적학대▪심리적학대  ▪경제적학대▪의도적 방임・무의도
적 방임▪의도적・무의도적 자
기방임▪그 외

▪학대를 고령자의 인권침해행위로 
폭넓게 파악하고 고령자 본위의  
시점・권리를 중요시하고 있다라
는 점이 특징적임. 그러나 고령자
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학대라고 칭하는 것은 광범위하
고 추상적이며, 오히려 Hirst等
（1986）가 지적한 것처럼 학대
의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해버릴 
가능성이 있음（Decalmer et al
의 재인용, 1998：11）.▪筒井等(2002) 의 연구에서 인용.

高齢者
虐待防
止法

(2006)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양호자
와 개호시설종사자에 의한 ①「신
체적학대：고령자의 신체에 외상을 
가하고 혹은 외상을 가할 염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것」②「방
임：고령자를 쇠약하게 하는 현저
한 감식 혹은 장시간의 방치, 양호
를 현저히 게을리 하는 것」 ③
「심리적 학대：고령자에 대한 현
저한 폭언 혹은 현저한 거절적인 
대응, 그 외 고령자에게 현저한 심
리적 외상을 주는 언동을 하는 
것」④「성적학대：고령자에게 외
설적인 행위를 하는 것 혹은 외설
적인 행위를 시키는 것」⑤「경제
적 학대：양호자 혹은 고령자의 친
족이 해당고령자의 재산을 부당하
게 처분하는 것, 그 외 고령자로부
터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학대：신체적폭
력▪심리적학대：심리적 
폭력, 큰소리로 소리
침, 위협함, 무시 등▪경제적학대：요개호자
의 금품（연금, 현금, 
부동산등)의 착취▪성적학대：요개호자에
의 성적폭력과 성희롱▪방임：식사제공, 입욕
의 태만

▪현재까지 고령자학대의 문제를 
유기, 가정 내 폭력 및 노인차별
로    파악해왔던 것을 독립적인 
사회문제로서 파악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점. 학대예방 및 대책에 
대한 국가, 지자체 및 국민의 책
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고령자학
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학대
의 범위를 나타내는 총체적 개념
이 제시되고 않았으며, 5개의 가
해행위를 통해 학대의 구성요소
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
라고 할 수 있다（渡部2008；萩
原2009）.「현저한 학대와 장시
간의 방치」라고 하는 표현을 어
떻게 해석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애매하며 추상적임.▪認知症介護研究・研修仙台セン
ター等(2007), 大和田（2007）, 
橋本(2007), 萩原（2009）, 安
田(2011)의 연구에서 인용.

難波等
(2006)

▪부적절한 개호는 고령자의 심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한 원조이
기 때문에 결과로서 고령자의 QOL
을 저하시키는 개호행위.▪고령자학대는 고령자와 개호자간에 
이루어지는 상해・부조리한 구속, 
협박, 품성을 위협하는 언동, 개호
의 태만, 방기를 뜻하며, 의도와 관
계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부적절
한 개호를 함으로서 고령자에게 신
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

기술없음.

▪학대를 부적절한 개호에 대한 결
과로서 고령자의 QOL을 저하시
키   는 개호행위라고 하고 있지
만 정의의 범위가 넓고 구체적으
로 어떠   한 것을 학대행위로 
칭하는지 명확하지 않음.▪학대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언
급하고 있지 않음.

認知症
介護研
究・研
修仙台
センタ
ー等

(2007)

▪고령자학대방지법의 정의, 분류를 
이용.▪신체구속을 학대유형에 포함시키.

▪신체적학대   ▪개호・돌봄의 방기・
방임▪심리적학대▪성적학대   ▪경제적학대▪긴급한 상황 이외의 
신체구속

▪2006년 고령자학대방지법 제정 
이후, 고령자학대 방지법의 정의  
(분류)에「긴급한 상황 이외의 
구속」을 추가하고, 전국규모의 
고령자 학대 실태조사를 실시. 학
대예방은 학대행위만에 특화된 
대처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기
보다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조직적인 대처
를 실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달
성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표 1> 일본의 고령자학대 연구에서 사용된 고령자학대 정의(표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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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학대정의 학대분류 정의의 특징

杉井
(2007)

▪차별은 고령자를 배제하는 구조. 학대는 
배제하는 행위.▪Hudson（1991）에 따르면 고령자
를 둘러싼 폭력에는 부적절한 대응
（Elder mistreatment), 자학행위, 
타인에 의한 범죄가 존재(杉井, 
2007의 재인용).

기술없음. ▪차별, 학대, 부적절한 대응의 관
계에 대해 설명함.

渡部
(2008)

▪abuse를 법적인 카테고리로 하는 한
편  mistreatment는 과학적인 관심
에 근거한 행위와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포함하는 말로 칭하고 있음.▪abuse와 neglect를 포괄해서 elder 
mistreatment로 칭함. abuse는 신체
적・정신적학대로 한정하고, 방임과 
착취가 포함되지 않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용어로서 
mistreatment를 이용하고 있음.

기술없음.

▪학대와 방임을 포함한 개념으로 
부적절한 개호를 제안함. 寝たき
り 予防研究会(2002)의 정의와 
동일한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할 
가능성이 염려됨.

萩原
(2009)

▪학대는 인권침해행위이고 범죄이다. 
기존의 법률의 학대분류에 인격적 학
대를 추가했음.

▪신체적학대▪성적학대 ▪개호・돌봄의 방기・
방임▪심리적학대   ▪경제적학대▪인격적학대

▪학대를 인권침해행위로 포괄적인 
시점에서 분석함. 고령자의 행동 
제한, 자유권의 침해를 포함한 
인격적 학대의 개념을 제시함. 
寝たきり予防研究会（2002）,渡
部（2008）의 정의와 동일하게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할 가능성
이 존재함.▪학대방지법의 5가지 학대행위에 
인격적학대를 추가.

加賀谷
等

(2010)

▪고령자학대방지법의 정의를 인용▪광의의 고령자학대는 고령자가 타인
으로부터 부적절한 케어에 의해 권
리・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를 뜻함. 
생명, 건강, 생활이 손상된 상태.

▪의도적 학대 ▪비의도적 학대▪신체구속▪그레이존(gray zone)
에 있는 부적절한 케
어

▪학대방지법의 학대정의에 다양
한 유형의 학대를 포함시킴.

武田
(2010)

▪부적절한 처우는 학대의 상위개념이
고, 다양한 생활장애로 사회적 자립
이 손상된 고령자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실시되는 생활원조가 부적합
한 것.

▪신체적학대,성적폭력
에 의한 학대, 심리적 
장애를 가하는 학대, 
경제적 학대▪방임：의도적 방임, 
무의도적 방임▪그 외：고령자의 존엄
에 상처를 가하는 행
위, 판단이 어려운 모
호한 행위

▪고령자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학대 판단이 어려운(곤란한) 행
위를 새로운 카테고리로 추가함▪학대방지법의 5가지 학대행위에 
그 외의 유형을 추가함. 방임을 
의도적 무의도적으로 분류함.

野村
(2011)

자기방임은 고령자가 통상 혼자서 생활
하는데 당연히 해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혹은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
에 본인의 심신의 안전, 건강이 위협받는 
상태에 있는 것.

기술없음
▪자기방임을 법률에 포함하는 것

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언급
함.

中村
(2012)

▪학대는 가해자의 명확한 도덕적 범죄
행위이며 회피 가능한 손상 혹은 신
체적 정신적 악화, 신체・지적・정
서・행동의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행
위.▪부적절한 케어는 물질적, 정신적, 육
체적으로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
는 의미 외에 슬픔이라고 하는 의미
와 상대방이 받는 피해와 감정을 뜻
함.

▪신체적학대▪심리적학대▪성적학대▪경제적학대▪방임 ▪그 외：고령자
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대이외의 그레이존이라는 용
어를 통해 폭넓게 학대를 파악
함. 고령자 본위의 시점으로부터 
고령자에게 주는 모든 위해를 
고령자학대라고 파악하고 있으
며, 고령자의 시점을 학대개념구
성의 핵심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坂本
(2012)

▪macro정의：고령자학대방지법의 학
대정의를 말함.▪micro정의：전문직이 개인마다 가지
는 고령자학대의 정의임.개인이 지금
까지 얻은 정보・경험을 근거로 어떤 
현상을 특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판
단.

기술없음
▪법률의 학대와 실천현장에서 해

석되는 학대의 정의를 구분한 
점이 특징적임.

<표 1> 일본의 고령자학대 연구에서 사용된 고령자학대 정의(표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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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발전적인 고령자학대 정의를 위한 제언

  안정적인 고령자학대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위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학대 

정의의 내용과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령

자학대 정의를 언급하고 있는 일본의 문헌에 대해 시스테마틱 레뷰를 행했다. 

그 결과,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에 몇 가지 특징이 존재했다. 

  첫째, 고령자학대 정의는 추상적이며 연구자마다 정의의 내용과 용어를 다

양하게 사용했다. 특히 2006년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정해진 이후에도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학대정의와 분류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왜 연구자들은 

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각기 서로 다른 학대정의와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고령자학대방지법에 규정된 학대정의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학대의 내용과 범위가 모호하고 따라서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

는 정의와 분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Decalmer, 1993). 또 학대방지법의 학

대 정의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학대행위와 인권침해행위에 적절히 개입하고 대

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자

와 전문가의 학술적 배경과 지식이 정의의 내용 및 특징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이 있다. 

   둘째, 부적절한 케어와 인권침해행위 등을 고령자학대로 파악하려는 움직

임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학대 정의의 내용과 범위가 확장되었다. 특히 2006

년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고령자학대의 정의에 학대와 

의미가 유사한 「부적절한 케어, 부적절한 처우」라고 하는 용어사용이 증가

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없

는 부적절한 케어, 학대에 준하는 인권침해행위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

위를 포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학대의 개념·용어가 필요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부적절한 케어의 개

념을 고령자학대로 칭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학대의 문제를 

과장해서 해석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Decalmer et al., 1993；中村, 

2012).  

  한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대는 그것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大塩, 1997; 山口, 1997; 河野, 2008). 그 때

문에 정의의 구성개념은 특수한 의미를 지닌 학대행위(예를 들어, 신체적 학

대, 성적학대 등)에서 고령자가 직면하고 있는 생활과제 혹은 고령자에게 있

어 중요한 생활을 골격으로 하는 보다 생활과 밀접한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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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기존의 고령자학대 정의는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고령자의 입장이나 

인식을 반영하지 않았고 연구자에 의해 이론적으로 구성된 정의에 불과하다. 

한편, 고령자학대라고 하는 것은 고령자와 개호자(介護者)의 상호관계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우국희, 1999) 무엇보다도 고령자와 개호자의 학대인식과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개호자가 행한 

학대행위는 학대라고 하는 사실보다 그 동안 열심히 개호(介護)서비스를 제공

해 온 양호자 측의 사정을 우선시하기 쉽다(東京都福祉保健局, 2013). 이처럼 

고령자가 인식하는 학대와 양호자가 인식하는 학대의 내용 및 정의는 서로 다

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령자 본인과 개호자의 학대인식을 명확히 하는 조

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증적인 학대정의를 검토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은 물론, 기존의 선행연구 조차도 고령자학대 

정의에 시설 내 학대의 특징과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학대방지법은 

시설 내 학대와 가정 내 학대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는 학대발생 비율을 가정 

내와 시설 내로 구분하기 위한 명목상의 구분(발생장소에 의한 구분)에 불과

하다7). 예를 들어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령자 학대에는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

된 중대한 학대사건 뿐만아니라 입소자의 자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집단

규칙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가정 내 학대와 그 특징 및 양상(様子)이 다르

다(田中, 2005). 이와 같은 현상은 은폐되기 쉬운 시설환경이 더해져 가정 내 

학대보다 빈번히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레벨의 고령자학대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과제들을 토대로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의 발전적 방향

성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예방의 관점에서 고령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회복지적 시점을 반영한 고령자학대에 관한 재정

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자들을 학대방지법의 학대정의가 학대예방 및 개

입을 위한 정의로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존엄유지를 위해서 비교적 

발생이 용이(用意)한 심리적 학대 및 방임, 더 나아가 고령자의 심신에 영향

을 미치는 부적절한 케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바 있다

(萩原, 2009; 武田, 2010). 

7) 고령자 학대를 양호자에 의한 고령자학대 및 개호시설종사자등에 의한 고령자학대로 구　　
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대의 외재적 개념 및 유형에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가해
자의 종류만 다를 뿐 5가지 학대유형과 그 외재적 개념은 동일하다. 예를 들어 가정 내 
학대, 시설 내 학대모두 신체적 학대를 고령자의 신체에 외상을 가하거나 발생할 염려
가 있는 폭행을 하는 것, 방임을 고령자를 쇠약하게 하는 현저한 감식 혹은 장시간의 
방치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내용면에서 특징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厚生労働省, 「高齢者虐待の防止,高齢者の養護者に対する支援等に関する法律」，　http://

   aw.e-gov.go.jp/htmldata/H17/H17HO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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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기(上記)의 사회복지적 측면의 시점을 반영한 학대의 

재정의를 위해 고령자 학대를“고령자의 중요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및 고

령자의 심신에 커다란 스트레스를 주거나 상처 입히는 행위”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또 법률상의 고령자학대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대에 유사한 행위로 

준학대(準虐待)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학대로의 발전 가능성

이 높은 부적절한 케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任貞美, 

2014). 프라이버시의 침해, 규격화된 생활규칙,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결정 배

제는 국제연합원칙(国際連合原則)에서 제시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며(井上, 

2000), 인권침해는 곧 인간으로서 지녀야할 기본권이 침해된 상태로 고령자

학대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학대에 준하는 부적절한 행위인 것이다. 반면 필

자가 제기한 고령자학대의 정의도 이론적인 개념정의에 불가하고 여전히 추상

적인 면이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론적 개념정의에서 벗어

나 고령자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와 개호(介護)종사자

의 인식을 근거로 학대의 구체적 개념을 추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학대에 대한 사실과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사

학대 행위를 포함한 고령자학대 정의를 실천적으로 재구성하고 구조화하기 위

한 실증연구가 불가피하다. 양적, 질적 조사를 통해 고령자와 개호자가 고령자 

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개념으로 구조화 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

한 자료를 근거로 고령자학대를 재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고령자 학대 정의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

해 학대정의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사정하고 일본의 고령자학대 정의의 발전적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검

토대상이 된 문헌이 일본 국내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시

스테마틱 레뷰만으로는 모든 정의의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보는 것에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해외의 고령자학대 연구문헌을 포함해 학대정의

의 내용, 특징 및 발전적 과제 등을 각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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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本研究の目的は、システマティックレビュー(systematic review)の方法を利用して、現在ま

で論議されている高齢者虐待の定義に関する内容と特徴を精密に検討し、より発展的な虐

待定義の課題を提案することである。研究の結果は次のようである。第１に高齢者虐待の定

義が抽象的であり、かつ研究者ごとに多様な定義と用語を使用している。とりわけ虐待防止

法が定まった以降にも研究者ごとに異なる定義と分類を使用していた。第２に、不適切なケ

アや人権侵害行為等を高齢者虐待として捉えようとする動きが現れ、虐待定義の内容と範囲

が拡張されている。第3に、既存の定義は虐待の被害者になる高齢者の立場や視点を反映

せず、研究者によって構成された理論的定義を用いている。第4に、虐待防止法はもとより既

存の先行研究すら、虐待定義に施設内虐待の特徴と環境を反映していない。

  このような研究結果をもとに、虐待予防の観点から高齢者に最善の利益を与えられる社会

福祉的視点に基づいた虐待定義の再構築が必要であること。高齢者虐待防止法では対応

しにくい虐待に類似する人権侵害行為、すなわち準虐待を高齢者虐待定義に含めて再定

義し構造化するための実証研究を行う必要があること、を提言できる。

キーワード：高齢者虐待研究、高齢者虐待の定義、システマティックレビュ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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